
가입 전에 반드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까지 읽어 주십시오 
※가족을 보험 대상자로 하는 경우, 가입자와 보험 대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 내용을 보험 대상자 전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팜플렛 등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주십시오.
ご加入前に必ずご理解いただきたい大切な情報を記載しています。必ず最後までお読みください。
※ご家族を保険の対象となる方とする場合等､ご加入者と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異なる場合には、本内容を保険の対象となる方全員にご説明ください。
※ご不明な点や疑問点がありましたら、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마크 설명]
［マークのご説明］

계약 개요
보험 상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항
契約概要
保険商品の内容をご理解いただくための事項

주의 환기 정보
가입할 때 고객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 등 특히 주
의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
注意喚起情報
ご加入に際してお客様にとって不利益になる事項
等、特にご注意いただきたい事項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必ずお読みください

중요 사항 설명서
〔계약 개요ㆍ주의 환기 정보의 설명〕
重要事項説明書〔契約概要・注意喚起情報のご説明〕

종합생활보험(어린이  

종합 보상)에 가입하는  
여러분에게総合生活保険 

（こども総合補償） 
にご加入いただく皆様へ

Ⅰ 가입 전의 확인 사항　ご加入前におけるご確認事項
1　상품 구조 
이 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계약자로 하고,  (공
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찬조 회원 대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을 
보험의 대상자로  하는 단체 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하는 권리, 보
험계약을 해약하는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소유합니다. 계약자가 
되는 단체나 기본 보상,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특
약등은 팜플렛 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단체의 구성원 일 경우만  가입 조건으로  하고 있습
니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대상자  본인의 범위 등은  팜플렛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대상자 본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
우, 가입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기본이 되는 보상 및 주요 특약의 개요 등 
기본이 되는 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및 주요 특약의 개요 등은 팸플릿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3　보상 중복에 관한 주의 
아래의 특약을 계약하는 경우로, 보험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보상 내용이 
같은 보험계약*1을 별도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보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이 중복되면 대상이 되는 사고에 대해 어느 계약에서도 보
상됩니다만, 어느 한쪽의 계약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
습니다. 보상 내용의 차이나 보험 금액을 확인한 후에 특약 등의 필요 여
부를 검토해 주십시오*2. 
●개인 배상책임 보상 특약　●구호자 비용 등 보상 특약　●의료 비용 
보상 특약
*1　 종합생활보험(어린이 종합 보상) 이외의 보험계약에 설정되는 특약

이나 도쿄해상 일동 이외의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2　 1의 계약에 한해 설정하는 경우, 장래에 그 계약을 해약했을 때나 동

거에서 별거로 변경되는 등의 사유에 따라 보험 대상자가 보상 대상에
서 제외되었을 때 등은 보상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4　 보험 금액의 설정  
이 보험의 보험 금액은 미리 규정된 유형 중에서 선택하
게  됩니다. 유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팜플렛 등을 확
인해 주십시오. 보험 금액 등의 설정은, 고액 요양비 제
도나 산재 보험 제도등의 공적 보험 제도를 근거로 검토
해 주십시오. 공적 보험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금융청
의 홈페이지(https://www.fsa.go.jp/ordinary/insurance-portal.html)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5　보험 기간 및 보상 개시ㆍ종료 시기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보상 개시ㆍ종료 시기는 팸플릿 등을 확
인해 주십시오. 보험 종류에 따라서는 신규 가입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
이 아닌 기간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팸플릿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6　보험료 결정 구조와 납부 방법 등
(1)보험료 결정 구조 
보험료는 가입하는 유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팸플릿 등을 확
인해 주십시오. 
※보험료의 할증·할인율은 도쿄해상 일동이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율
로서 할증·할인 적용 전후의 보험료 차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보험료 납부 방법 
지불 방법에 관하여서는 팜플렛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만기 반환금ㆍ계약자 배당금 
이 보험에는 만기 반환금ㆍ계약자 배당금은 없습니다.

1　商品の仕組み 
この保険は、（公財）日本国際教育支援協会をご契約者とし、（公財）日本
国際教育支援協会賛助会員学校に在籍する学生を保険の対象となる方と
する団体契約です。保険証券を請求する権利、保険契約を解約する権利等
は原則としてご契約者が有します。ご契約者となる団体や基本となる補
償、ご加入者のお申出により任意にご加入いただける特約等はパンフレッ
ト等に記載のとおりです。
この保険は、ご加入者が団体の構成員等であることを加入条件としていま
す。ご加入いただける保険の対象となる方ご本人の範囲等につきまして
は、パンフレット等をご確認ください。ご加入いただける保険の対象とな
る方ご本人の範囲に該当しない方がご加入された場合、ご加入を取消しさ
せ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
2　基本となる補償および主な特約の概要等 
基本となる補償の“保険金をお支払いする主な場合”、“保険金をお支払い
しない主な場合”や主な特約の概要等につきましては、パンフレット等を
ご確認ください。
3　補償の重複に関するご注意 
以下の特約をご契約される場合で、保険の対象となる方またはそのご家族
が、補償内容が同様の保険契約＊1を他にご契約されているときには、補
償が重複することがあります。補償が重複すると、対象となる事故につい
て、どちらのご契約からでも補償されますが、いずれか一方のご契約から
は保険金が支払われない場合があります。補償内容の差異や保険金額を
ご確認のうえで、特約等の要否をご検討ください＊2。
●個人賠償責任補償特約　●救援者費用等補償特約　●医療費用補償特約
＊1 総合生活保険（こども総合補償）以外の保険契約にセットされる特約

や東京海上日動以外の保険契約を含みます。
＊2 1契約のみにセットする場合、将来、そのご契約を解約したときや、

同居から別居への変更等により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補償の対象外に
なったとき等は、補償がなくな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4　保険金額等の設定 
この保険の保険金額等はあらかじめ定められたタイプ
の中からお選びいただくこととなります。タイプについ
ての詳細はパンフレット等をご確認ください。保険金
額等の設定は、高額療養費制度や労災保険制度等の公
的保険制度を踏まえご検討ください。公的保険制度の
概要につきましては、金融庁のホームページ（https://
www.fsa.go.jp/ordinary/insurance-portal.html）等をご確認ください。
5　保険期間および補償の開始・終了時期 
ご加入の保険契約の保険期間および補償の開始・終了時期については、パ
ンフレット等をご確認ください。保険の種類によっては、新規ご加入の場
合、保険金お支払いの対象とならない期間がありますので、詳しくはパン
フレット等にてご確認ください。
6　保険料の決定の仕組みと払込方法等
（1）保険料の決定の仕組み 
保険料はご加入いただくタイプ等によって決定されます。保険料につい
ては、パンフレット等をご確認ください。
※保険料の割増引率については東京海上日動が保険料を算出する際に適用す
る値であり､ 割増引の適用前後の保険料較差とは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2）保険料の払込方法 
払込方法については、パンフレット等をご確認ください。
7　満期返れい金・契約者配当金 
この保険には満期返れい金・契約者配当金はありません。

(금융청 홈페이지)
（金融庁ホームページ）



1　고지 의무 
가입 의뢰서 등에 ★나 ☆ 마크가 붙은 사항은 가입에 관한 중요한 사항
(고지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도쿄해상 일동의 대리점에
는 고지 수령권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지 
사항에 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을 해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 사항과 통지 사항에는 ☆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통지 사항은 후기 
‘Ⅲ-1 통지 의무 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가입 후에 가입 내용 변경
으로 보상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 시점에서 아래의 사항이 
고지 사항입니다. 
[고지 사항ㆍ통지 사항 일람]
☆: 고지 사항과 통지 사항
●보험 대상자 본인이 가입한 공적 의료보험 제도의 유무＊1

★: 고지 사항
●보험 대상자 본인의 생년월일
●다른 보험계약 등*2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 의료 비용 보상 특약을 설정한 경우에 한한 고지 사항과 통지 사항

(☆)입니다. 
*2 이 보험 이외에 계약한 이 보험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책임

이 동일한 보험계약이나 공제 계약을 말합니다. 다른 보험계약 등이 
있는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도쿄해상 일동에서 보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쿨링 오프 
가입하는 보험은 쿨링 오프 대상이 아닙니다. 
3　사망 보험금 수령인 
종합생활보험(어린이 종합 보상)에서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특정한 분으
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주십시오(지정
하지 않은 경우, 사망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 가입은 무효입니다.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특정한 분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이 보험 가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망 보험금 수령인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거롭겠지만, 팸플릿 
등에 기재된 문의처로 신청해 주십시오.

1　告知義務 
加入依頼書等に★や☆のマークが付された事項は、ご加入に関する重要な
事項（告知事項）ですので、正確に記載してください（東京海上日動の代
理店には、告知受領権があります。）。お答えいただいた内容が事実と異
なる場合や告知事項について事実を記載しない場合は、ご加入を解除し、
保険金をお支払いできないことがあります。
※告知事項かつ通知事項には☆のマークが付されています。通知事項に
ついては後記「Ⅲ-1通知義務等」をご参照ください。また、ご加入後に
加入内容変更として補償を追加する場合も同様に、変更時点での下記事項
が告知事項となります。
［告知事項・通知事項一覧］
☆：告知事項かつ通知事項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ご本人が加入する公的医療保険制度の有無＊1

★：告知事項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ご本人の生年月日
●他の保険契約等＊2を締結されている場合には、その内容
＊1  医療費用補償特約をセットいただいた場合のみ告知事項かつ通知事
項（☆）となります。

＊2  この保険以外にご契約されている、この保険と全部または一部につ
いて支払責任が同一である保険契約や共済契約のことです。他の保
険契約等がある場合、そのご契約の内容によっては、東京海上日動
にて保険のお引受けが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

2　クーリングオフ 
ご加入される保険は、クーリングオフの対象外です。
3　死亡保険金受取人 
総合生活保険（こども総合補償）において、死亡保険金受取人を特定の
方に指定する場合は、必ず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同意を得てください（指
定がない場合、死亡保険金は法定相続人にお支払いします。）。同意のない
ままにご加入をされた場合、ご加入は無効となります。
死亡保険金受取人を特定の方に指定する場合は、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ご
家族等に対し、この保険へのご加入についてご説明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
い申し上げます。
死亡保険金受取人の指定を希望される場合は、お手数ですが、パンフレッ
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お申し出ください。

Ⅱ 가입 시의 주의 사항　ご加入時におけるご注意事項

1　통지 의무 등 
[통지 사항]
가입 의뢰서 등에 ☆ 마크가 붙은 사항(통지 사항)에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팸플릿 등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 사
항은 인수하는 상품별로 다르고, 인수하는 상품에 따라서는 ☆ 마크가 붙
은 사항이 통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하는 상품별 
통지 사항은 전술한
‘Ⅱ-1 고지 의무 [고지 사항ㆍ통지 사항 일람]’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 밖의 연락해 주셔야 할 사항]
●모든 상품 공통
가입자의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팸플릿 등에 기재된 문의
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가입 후의 변경]
가입 후, 가입 내용 변경이나 탈퇴를 하실 경우에는, 변경 날짜· 탈퇴 날
짜 전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본 보험 계약의 
가입대상 외로 되었을 경우에는, 탈퇴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보험기간 종료 시까지 보장이 계속될 경우가 있사오니, 팜플렛 등에 기재
된 문의처로 연락해주십시오. 
가입 내용 변경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금 청구 연락을 하신 경우에는 
만일을 위해 팸플릿 등에 기재된 문의처의 담당자에게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　해약할 때 
가입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팸플릿 등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ㆍ가입 내용 및 해약 조건에 따라서는 도쿄해상 일동 소정의 계산 방법으
로 보험료를 반환 또는 미납 보험료를 청구*1할 수 있습니다. 반환 또
는 청구하는 보험료 금액은 보험료의 납부 방법이나 해약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ㆍ반환하는 보험료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에서 이미 경과 
기간*2에 대해 ‘월할’로 산출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어집니다. 

ㆍ만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보상 내용이나 
보험료가 변경되거나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해약일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시기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해약일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을 말합니다. 

3　보험 대상자의 신청을 통한 해약 
종합 생활 보험 (어린이 종합 보장)에서는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분으로
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분에 관한 보장을 해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팜플렛 등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본 내용에 관해서는 보험 
대상으로 되는 분 전원에게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4　만기를 맞이할 때 
[보험 기간 종료 후 갱신을 제한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상황 및 연령 등에 따라서는 다음 번 이후의 갱신을 거절하
거나 인수 조건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쿄해상 일동가 보통보험 약관, 특약 또는 보험 인수에 관한 제도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 후의 보상은 갱신일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 결과, 
갱신 후의 보상 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갱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후 보험료]
상품별 보험료는 현재 갱신된 보험료 비율 등에 따라 갱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갱신 후 보험료는 갱신 전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청구 보험금 유무 확인]
가입갱신 시에는 갱신 전의 미청구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청구 
보험금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팜플렛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 주
십시오. 또한 팜플렛등에 기재된 내용은 본 연도 재계약 후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
다. 갱신 전의 보상 내용과는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　通知義務等 
[通知事項]
加入依頼書等に☆のマークが付された事項（通知事項）に内容の変更が
生じた場合には、遅滞なく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
連絡ください。ご連絡がない場合は、お支払いする保険金が削減される
ことがあります。なお、通知事項はお引受けする商品ごとに異なり、お
引受けする商品によっては、☆のマークが付された事項が通知事項にあ
たらない場合もあります。お引受けする商品ごとの通知事項は、前記「Ⅱ
-1告知義務 [告知事項・通知事項一覧]」をご参照ください。
[その他ご連絡いただきたい事項]
●すべての商品共通
ご加入者の住所等を変更した場合は、遅滞なく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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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ご加入後の変更］
ご加入後、ご加入内容変更や脱退を行う際には変更日・脱退日より前にご
連絡ください。また、保険期間中に、本保険契約の加入対象者でなくなっ
た場合には、脱退の手続きを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が、保険期間の終了
時までは補償を継続することが可能なケースがありますので、パンフレッ
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ご加入内容変更をいただいてから1か月以内に保険金請求のご連絡をいた
だいた場合には、念のため、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の担当
者に、その旨をお伝え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2　解約されるとき 
ご加入を解約される場合は、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
連絡ください。
・ご加入内容および解約の条件によっては、東京海上日動所定の計算方法
で保険料を返還、または未払保険料を請求＊1することがあります。返
還または請求する保険料の額は、保険料の払込方法や解約理由により異
なります。

・返還する保険料があっても、原則として払込みいただいた保険料から既
経過期間＊2に対して「月割」で算出した保険料を差し引いた額よりも
少なくなります。

・満期日を待たずに解約し、新たにご加入される場合、補償内容や保険料
が変更となったり、各種サービスを受けられなくなることがあります。

＊1 解約日以降に請求することがあります。
＊2 始期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解約日までの、既に経過した期間をいい

ます。

3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からのお申出による解約 
総合生活保険（こども総合補償）においては、保険の対象となる方からの
お申出により、その保険の対象となる方に係る補償を解約できる制度があ
ります。制度および手続きの詳細については、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
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また、本内容については、保険の対象と
なる方全員にご説明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4　満期を迎えるとき 
［保険期間終了後、更新を制限させていただく場合］
●保険金請求状況や年齢等によっては、次回以降の更新をお断りしたり、
引受条件を制限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
●東京海上日動が普通保険約款、特約または保険引受に関する制度等を改
定した場合には、更新後の補償については更新日における内容が適用さ
れます。この結果、更新後の補償内容等が変更されることや更新できな
いことがあります。

［更新後契約の保険料］
保険料は、商品ごとに、更新日現在の保険料率等によって計算します。し
たがって、その商品の更新後の保険料は、更新前の保険料と異なることが
あります。
［保険金請求忘れのご確認］
ご加入を更新いただく場合は、更新前の保険契約について保険金請求忘
れがないか、今一度ご確認をお願いいたします。ご請求忘れや、ご不明
な点がございましたら、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すぐ
にご連絡ください。なお、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内容は本年度の契約更
新後の補償内容です。更新前の補償内容とは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
ご注意ください。

Ⅳ 그 밖의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　その他ご留意いただきたいこと
1　개인정보 취급 
납부 취급표 뒷면 혹은 web 가입 사이트에 게재의 <개인 정보의 취급에 
관한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손해보험회사 등의 사이에서는 상해 보험 등에 대해 부정 계약의 사고 
초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금의 적정하고도 신속ㆍ확실
한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체결 및 사고 발생 시 동일한 보험 대상자 
또는 동일 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 상황이나 보험금 청구 상황에 대해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계약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내용은 위 목적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2　가입 취소ㆍ무효ㆍ중대 사유에 따른 해제에 대해
●종합생활보험(어린이 종합 보상)으로, 가입자 이외의 분을 보험 대상자
로 하는 가입에 대해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법정상속인 이외의 분으로 
지정하는 경우에서 그 보험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가입은 무
효로 처리됩니다. 

●계약자, 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폭력단 관계자 및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도쿄해상 일동는 가
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약관 등에 따라 가입이 취소ㆍ무효ㆍ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가입 계속 등의 유예에 관한 특별 조치에 대해서
자연 재해나 감염증 확대의 영향으로 가입 수속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
한 경우  ‟갱신 계약의 가입 수속”및 ‟보험료 상당액의 지불”에 관하
여 일정한 유예 기간을 마련하는 특별 조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조치의 상세에 대해서는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
십시오.

4　보험회사 파탄 시의 취급 등 
●인수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된 경우 등에는 보험금, 반환금 등의 지급
이 일정 기간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 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된 경우에는 이 보험은 ‘손해보험계약자 
보호 기구’의 보상 대상이 되고, 보험금, 반환금 등은 보상 내용별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보험 기간 경영이 파탄된 경우 등의 취급

1년 이내
원칙적으로 80%(파탄 보험회사의 지급 정지로부터 3개
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생한 보험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은 
100%)까지 보상됩니다. 

1년 초과
원칙적으로 90%까지 보상됩니다. 단, 파탄 후에 예정 이
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90%를 밑도는 경우가 있습니
다. 

5　그 밖의 가입에 관한 주의 사항
●도쿄해상 일동 대리점은 도쿄해상 일동와의 위탁 계약에 따라 보
험계약의 체결ㆍ계약 관리 업무 등의 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도쿄해상 일동 대리점과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도쿄해
상 일동와 직접 체결된 것이 됩니다. 

●가입자표는 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입자표가 도착하
면 의향과 같은 가입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가입자표가 도착할 때까지 팸플릿 등 및 가입 의뢰서 부본 등 가입 내용
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팸
플릿 등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팸플릿 등에는 가입
상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한 번 읽은 후 가입자표와 함께 
보험 기간 종료 시까지 보관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계약이 공동 보험계약인 경우, 각 인수 보험회사는 각각의 인수 비율에 
따라 연대 없이 단독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간
사 보험회사가 다른 인수 보험회사의 대리ㆍ대행을 실시합니다. 인수 
보험회사는 팸플릿 뒷면을 확인해 주십시오. 

6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팸플릿 등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 주
십시오. 

●배상책임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사고 배상에 관한 합의 교섭은 반드시 
도쿄해상 일동과 상담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약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또는 증
거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인감등록증명서, 주민표 또는 호적 등본 등의 보험 대상자, 보험금 수
령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ㆍ도쿄해상 일동가 규정한 상해 또는 질병의 정도, 치료 내용 및 치료 기
간 등을 증명하는 보험 대상자 이외의 의사의 진단서, 영수증 및 진료 
보수 명세서 등(도쿄해상 일동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 및 그 밖의 의
학적 검사 대상이 된 표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다른 보험계약 등의 보험금 지급 내용을 기재한 지급 내역서 등 도쿄해
상 일동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서류

ㆍ고액 요양비 제도에 따른 급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부가 급부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도쿄해상 일동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
한 동의서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분 또는 보험금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보험금을 받아야 할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분 또는 
보험금 수령인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분 또
는 보험수령인의 배우자 * 1 또는 3촌이내의 친족 (아울러 “가족”이라
고 합니다) 중 도쿄해상 일동 소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보험의 대
상으로 되는 분 또는 보험금 수령인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내용에 관해서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설명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1 법적 배우자에 한정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에는 시효(3년)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 대상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 및 그 밖의 채권을 
취득한 경우로, 도쿄해상 일동가 그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는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도쿄해상 일동로 이전합니다. 

●개인 배상책임 보상 특약에서 보험 대상자가 배상책임 보험금 등을 청



구할 수 있는 것은 비용 보험금을 제외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1.  보험 대상자가 상대방에게 이미 손해배상 변제를 한 경우
2.  상대방이 보험 대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승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보험 대상자의 지시에 따라 도쿄해상 일동가 상대방에게 직접 보험금

을 지급하는 경우
본 설명서는 가입하시는 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한 것은 아니며 가
입 내용은 일반 보험약관 및 특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도쿄해상 일동 공식 홈페이지 등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특약도 있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서 등에 기재하는 
것을 대신하여 화면상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個人情報の取扱い 
払込取扱票裏面もしくはweb加入サイトに掲載の＜個人情報の取扱いに
関するご案内＞をご確認ください。
●損害保険会社等の間では、傷害保険等について不正契約における事故招
致の発生を未然に防ぐとともに、保険金の適正かつ迅速・確実な支払を
確保するため、契約締結および事故発生の際、同一の保険の対象となる
方または同一事故に係る保険契約の状況や保険金請求の状況について
一般社団法人日本損害保険協会に登録された契約情報等により確認を
行っております。これらの確認内容は、上記目的以外には用いません。
2　ご加入の取消し・無効・重大事由による解除について
●総合生活保険（こども総合補償）で、ご加入者以外の方を保険の対象
となる方とするご加入について死亡保険金受取人を法定相続人以外の
方に指定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同意を得なかっ
た場合、ご加入は無効になります。

●ご契約者、保険の対象となる方または保険金の受取人が、暴力団関係者
その他の反社会的勢力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た場合には、東京海上日動
はご加入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の他、約款等に基づき、ご加入が取消し・無効・解除となる場合があ
ります。
3　ご加入手続き等の猶予に関する特別措置について
自然災害や感染症拡大の影響によりご加入手続き等を行うことが困難な場
合に、「更新契約のご加入手続き」および「保険料相当額の払込み」に関
して一定の猶予期間を設ける特別措置をご利用いただける場合があります。
※ご利用いただける特別措置の詳細につきましては、《お問い合わせ先》
までご連絡ください。
4　保険会社破綻時の取扱い等 
●引受保険会社の経営が破綻した場合等には、保険金、返れい金等の支払
いが一定期間凍結されたり、金額が削減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引受保険会社の経営が破綻した場合には、この保険は「損害保険契約者
保護機構」の補償対象となり、保険金、返れい金等は、補償内容ごとに
下表のとおりとなります。
保険期間 経営破綻した場合等のお取扱い

1年以内
原則として80％（破綻保険会社の支払停止から3か月間が
経過するまでに発生した保険事故に係る保険金については
100％）まで補償されます。

1年超
原則として90％まで補償されます。ただし、破綻後に予定
利率等の変更が行われた場合には、90％を下回ることがあ
ります。

5　その他ご加入に関するご注意事項
●東京海上日動の代理店は東京海上日動との委託契約に基づき、
保険契約の締結・契約の管理業務等の代理業務を行っております。

　したがいまして、東京海上日動の代理店と有効に成立したご契
約については東京海上日動と直接締結されたものとなります。 

●加入者票はご加入内容を確認する大切なものです。加入者票が到着し
ましたら、ご意向どおりのご加入内容になっているかどうかをご確認く

ださい。また、加入者票が到着するまでの間、パンフレット等および加
入依頼書控等、ご加入内容がわかるものを保管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
いたします。ご不明な点がありましたら、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い
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なお、パンフレット等にはご加入上の大
切なことがらが記載されていますので、ご一読のうえ、加入者票ととも
に保険期間の終了時まで保管してご利用ください。
●ご契約が共同保険契約である場合、各引受保険会社はそれぞれの引受割
合に応じ、連帯することなく単独別個に保険契約上の責任を負います。
また、幹事保険会社が他の引受保険会社の代理・代行を行います。引受
保険会社については、パンフレット裏面をご確認ください。
6　事故が起こったとき
●事故が発生した場合には、直ちに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
までご連絡ください。
●賠償責任に関する補償において、賠償事故にかかわる示談交渉は、必ず
東京海上日動とご相談いただきながらご対応ください。
●保険金のご請求にあたっては、約款に定める書類のほか、以下の書類ま
たは証拠をご提出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印鑑登録証明書、住民票または戸籍謄本等の保険の対象となる方、保
険金の受取人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の書類

・東京海上日動の定める傷害もしくは疾病の程度、治療内容および治療
期間等を証明する保険の対象となる方以外の医師の診断書、領収書お
よび診療報酬明細書等（身体に関する補償においては、東京海上日動
の指定した医師による診断書その他医学的検査の対象となった標本等
の提出を求める場合があります。）

・他の保険契約等の保険金支払内容を記載した支払内訳書等、東京海上
日動が支払うべき保険金の額を算出するための書類

・高額療養費制度による給付額が確認できる書類
・附加給付の支給額が確認できる書類
・東京海上日動が保険金を支払うために必要な事項の確認を行うための
同意書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または保険金の受取人に保険金を請求できない事
情があり、保険金の支払いを受けるべき保険の対象となる方または保険
金の受取人の代理人がいない場合は、保険の対象となる方または保険金
の受取人の配偶者＊1または3親等内のご親族（あわせて「ご家族」とい
います。）のうち東京海上日動所定の条件を満たす方が、保険の対象と
なる方または保険金の受取人の代理人として保険金を請求できる場合
があります。本内容については、ご家族の皆様にご説明くださいますよ
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1 法律上の配偶者に限ります。

●保険金請求権には時効（3年）があ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損害が生じたことにより保険の対象となる方等が損害賠償請求権その
他の債権を取得した場合で、東京海上日動がその損害に対して保険金を
支払ったときは、その債権の全部または一部は東京海上日動に移転しま
す。
●個人賠償責任補償特約において、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賠償責任保険金
等をご請求できるのは、費用保険金を除き、以下の場合に限られます。
1．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相手方に対して既に損害賠償としての弁済を
行っている場合

2． 相手方が保険の対象となる方への保険金支払を承諾していることを
確認できる場合

3．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指図に基づき、東京海上日動から相手方に対
して直接、保険金を支払う場合

本説明書はご加入いただく保険に関するすべての内容を記載するもので
はなく、ご加入内容は、普通保険約款・特約によって定まります。詳細に
つきましては、保険約款に記載していますので、必要に応じて、東京海上
日動のホームページ等でご参照ください（ホームページの保険約款には掲
載していない特約もありますので、ご不明点等がある場合は、《お問い合
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インターネット等によりお手続きされる場合は、加入依頼書等へ記載する
ことにかえて、画面上に入力してください。



본 확인 사항은 만일의 사고 시에 안심하고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 고객의 희망에 일치한 내용이고 가입하는 데 특히 
중요한 사항을 올바르게 기입하셨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번거롭겠지만 , 아래의 각 질문 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 
또한 , 확인하면서 의문사항 등이 있으시면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주십시오 .
本確認事項は、万一の事故の際に安心して保険をご利用いただけるよう、ご加入いただく保険商品がお客様のご希望に合致した内容であること、
ご加入をいただく上で特に重要な事項を正しくご記入をいただいていること等を確認させていただくためのものです。お手数ですが以下の各
質問事項について再度ご確認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なお、ご確認にあたりご不明な点等がございましたら、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1. 보험 상품이 아래의 사항에서 고객의 희망에 일치한 내용임을 
팸플릿ㆍ중요 사항 설명서 등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희망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가입 내용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경우
□보험 기간
□보험 금액, 면책 금액(본인 부담액)
□보험료ㆍ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 대상자

2. 가입 의뢰서 등의 기재사항 등에서, 다음 점에 대하여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재누락, 기재오류가 있으면 가입 의뢰
서 등을 정정해 주십시오. 또한, 하기사항에 관하여, 현재의 
가입 내용에 오류가 있으시면, 팜플렛 등에 기재되어 있는 문
의처로 연락해주십시오.

□가입 의뢰서 등의 ‘생년월일’란은 올바르게 기입되어 있습니까? 
□가입 의뢰서 등의 ‘다른 보험계약 등’란은 올바르게 고지되어 있습니
까? 

3.  중요 사항 설명서의 내용에 대해 확인했습니까? 
특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고지 의무ㆍ통지 의무 등’, 
‘보상 중복에 관한 주의*1’에 대해 확인해 주십시오. 
*1  예를 들어 개인 배상책임 보상 특약을 계약하는 경우로, 이 밖에 동종

의 계약을 했을 때 등 보상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保険商品が以下の点でお客様のご希望に合致した内容となって
いることをパンフレット・重要事項説明書等でご確認ください。
万一、ご希望に合致しない場合はご加入内容を再度ご検討ください。
□保険金をお支払いする主な場合
□保険期間
□保険金額、免責金額（自己負担額）
□保険料・保険料払込方法
□保険の対象となる方
2．加入依頼書等の記入事項等につき、以下の点をご確認くださ
い。万一、記入漏れ、記入誤りがある場合は、加入依頼書等
を訂正してください。また、下記事項に関し、現在のご加入
内容について誤りがありましたら、パンフレット等に記載さ
れている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加入依頼書等の「生年月日」欄は正しくご記入いただいていますか？
□加入依頼書等の「他の保険契約等」欄は正しく告知いただいてい
ますか？

3．重要事項説明書の内容についてご確認いただけましたか？
特に「保険金をお支払いしない主な場合」、「告知義務・通知義務等」、
「補償の重複に関するご注意＊1」についてご確認ください。
＊1 例えば、個人賠償責任補償特約をご契約される場合で、他に同種の

ご契約をされているとき等、補償範囲が重複することがあります。

가입 내용 확인 사항(의향 확인 사항)　ご加入内容確認事項（意向確認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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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용에 관한 의견 및 상담 등　保険の内容に関するご意見・ご相談等

Tokio Marine & Nichido Fire Insurance Co., Ltd.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株式会社
보험 내용에 관한 의견ㆍ상담 등은 팸플릿 등에 기재된 문의처에서 접수합니다 .
保険の内容に関するご意見・ご相談等は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にて承ります。

지정 분쟁 해결 기관　指定紛争解決機関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ADR 센터
一般社団法人 日本損害保険協会
そんぽＡＤＲセンター
도쿄해상 일동는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청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 분쟁 
해결 기관인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와 수속 실시 기본계약을 체
결하고 있습니다. 
도쿄해상 일동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협회에 해결 신청
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협회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https://www.
sonpo.or.jp/).
東京海上日動は、保険業法に基づく金融庁長官の指定を受けた指定紛争
解決機関である一般社団法人日本損害保険協会と手続実施基本契約を締結
しています。

東京海上日動との間で問題を解決できない場合には、同協会に解決
の申し立て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詳しくは、同協会のホームページをご確認ください。（https://www.
sonpo.or.jp/)

 0570-022808 <통화료 유료 通話料有料＞
IP 전화인 경우는 03-4332-5241을 이용해 주십시오.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 15분~오후 5시
(토ㆍ일ㆍ공휴일ㆍ연말연시는 휴무입니다.)
IP電話からは03-4332-5241をご利用ください。
受付時間：平日 午前9時15分～午後5時
（土・日・祝日・年末年始はお休み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학생교육연구 재해상해보험 부대 학생생활 종합보험
(종합생활보험 (어린이 종합 보상 )) <보상 개요 등 >

学研災付帯学総（総合生活保険（こども総合補償））〈補償の概要等〉
보상 개요 등은 가입하시는 보상에 관한 개요를 기재한 것이며 가입 내용은 일반 보험약관 및 특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
으므로 필요에 따라 도쿄해상 일동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보험약관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특약도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
면 반드시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유형의 자세한 내용은 팸플릿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신체에 발생한 장애의 영향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상의 정도가 중대해진 경우에는, 도쿄해상 일동
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플렛 등 기재된 문의처까지 연락해주십시오. 
補償の概要等はご加入いただく補償に関する概要を記載しているものであり、ご加入内容は、普通保険約款・特約によって定まります。詳細につきましては、
保険約款に記載していますので、必要に応じて、東京海上日動のホームページ等でご参照ください（ホームページの保険約款には掲載していない特約もあり
ますので、ご不明点等がある場合は、お問い合わせ先でご連絡ください。）。ご加入いただくタイプによっては保険金お支払いの対象とならない場合がありま
す。ご加入のタイプの詳細については、パンフレット等をご確認ください。保険金支払の対象となっていない身体に生じた障害の影響等によって、保険金を
支払うべきケガの程度が重大となった場合は、東京海上日動は、その影響がなかったときに相当する金額をお支払いします。
詳細は、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경우
保険金をお支払いする主な場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保険金をお支払いしない主な場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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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ㆍ후유장애 보험 금액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
※사고 1건에 대해 이미 지급된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ㆍ후유장
애 보험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事故の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180日以内に死亡された場合
▶死亡・後遺障害保険金額の全額をお支払いします。
※1事故について、既に支払われた後遺障害保険金がある場合は、死亡・後遺障
害保険金額から既に支払われた金額を差し引いた額をお支払いします。

ㆍ보험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부상
ㆍ보험금 수령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부상 (그분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 부분 )

ㆍ보험 대상자의 투쟁 행위 , 자살 행위 또는 범죄 행위로 발생한 부상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생긴 상처
·뇌 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인해 발생한 부상
ㆍ임신 , 출산 , 조산 또는 유산으로 발생한 부상
ㆍ외과적 수술 등의 의료 처치 (보험금이 지급되는 부상을 치료하는 경우 제외 )로 
발생한 부상

ㆍ피켈 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산악 등반 , 행글라이더 탑승 등의 위험한 운동 
등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

ㆍ오토바이ㆍ자동차 경주 선수 , 자전거 경주 선수 , 맹수 취급자 , 프로 복서 등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

ㆍ자동차 등 승용구를 이용하여 경기, 시운전, 경기장에서의 프리 주행 등을 하다
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ㆍ채찍 증후군 및 요통 등으로 의학적 타각 소견이 없는 것
 등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によって生じたケガ
・保険金の受取人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によって生じたケガ（その方が受け取
るべき金額部分）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闘争行為、自殺行為または犯罪行為によって生じたケガ
・無免許運転、酒気帯び運転をしている場合に生じたケガ
・脳疾患、疾病または心神喪失によって生じたケガ
・妊娠、出産、早産または流産によって生じたケガ
・外科的手術等の医療処置（保険金が支払われるケガを治療する場合を除きま
す。）によって生じたケガ

・ピッケル等の登山用具を使用する山岳登はん、ハンググライダー搭乗等の危険
な運動等を行っている間に生じた事故によって被ったケガ

・オートバイ・自動車競争選手、自転車競争選手、猛獣取扱者、プロボクサー等
の危険な職業に従事している間に生じた事故によって被ったケガ

・自動車等の乗用具を用いて競技、試運転、競技場でのフリー走行等を行ってい
る間に生じた事故によって被ったケガ

・むちうち症や腰痛等で、医学的他覚所見のないもの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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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신체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 사망ㆍ후유장애 보험 금액의 4%~100%를 지급합니
다 .
※사고 1건에 대해 사망ㆍ후유장애 보험 금액이 한도입니다 .

事故の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180日以内に身体に後遺障害が生じた場合
▶後遺障害の程度に応じて死亡・後遺障害保険金額の4％～ 100％をお支払いし
ます。
※1事故について死亡・後遺障害保険金額が限度と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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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의 치료를 필요로 하고 ,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입
원한 경우
▶입원 보험금 일비에 입원한 일수 (실제 일수 )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 사
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한 후의 입원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급 대상이 되는 ‘입원한 일수 ’는 사고 1건에 대해 180일을 한도로 합니
다 .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 중 , 또 다른 부상을 입더라도 입원 보험금은 중복
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医師等の治療を必要とし、事故の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180日以内に入院された
場合
▶入院保険金日額に入院した日数（実日数）を乗じた額をお支払いします。ただ
し、事故の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180日を経過した後の入院に対してはお支
払いできません。また、支払対象となる「入院した日数」は、1事故について
180日を限度とします。
※入院保険金が支払われる期間中、さらに別のケガをされても入院保険金は重複
してはお支払いできません。

2026 년 4 월 이후 첫 시작시기용
2026年 4月以降始期用

<인바운드 유학생용>
＜インバウンド留学生用＞

(주1)  보험 대상자가 재적 중인 학교의 관리 아래*1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부상*2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학교의 관리 아래란 다음에 게재한 동안을 말합니다.

①대학 등의 정규 과목 중 및 학교 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② 학교 시설(기숙사 제외) 내에 있는 동안. 단, 대학 등이 금지한 시간 또는 장소
에 있는 동안 또는 대학 등이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③학교 시설 밖에서 대학 등에 신청한 과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2  부상에는 일사 또는 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열사병, 유독 가스 또는 유독 물질로 인

한 급성 중독, 세균성 식중독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3을 포함합니다. 또한 직업병, 
테니스 어깨(어깨 관절 통증)와 같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중 하나 또는 모두
가 결여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3 세균성 식중독 등 보상 특약이 자동 설정됩니다.
（注1）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在籍する学校の管理下＊1外の急激かつ偶然な外来の事故によ

りケガ＊2をした場合に保険金をお支払いします。
＊1  学校の管理下とは、次に掲げる間をいいます。

①学校等の正課中および学校行事に参加している間
② 学校の施設（寄宿舎を除きます。）内にいる間。ただし、学校等が禁じた時間
もしくは場所にいる間または学校等が禁じた行為を行っている場合を除きます。
③学校施設外で学校等に届け出た課外活動を行っている間

＊2  ケガには、日射または熱射によって生ずる熱中症、有毒ガスまたは有毒物質に
よる急性中毒、細菌性食中毒およびウイルス性食中毒＊3を含みます。なお、
職業病、テニス肩のような急激性、偶然性、外来性のいずれかまたはすべてを
欠くケースについては、保険金お支払いの対象となり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
い。

＊3 細菌性食中毒等補償特約が自動セットされます。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경우
保険金をお支払いする主な場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保険金をお支払いしない主な場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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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목적으로 공적 의료보험 제도에 따른 의과 진료 보수 점수표를 통해 수술
비의 산정 대상으로 열거된 수술*1 또는 선진 의료*2에 해당하는 소정의 수술을 
받게 된 경우
▶입원 보험금 일비의 10배 (입원 중의 수술 ) 또는 5배 (입원 중 이외의 수술 )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 사고 1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받은 수술 1회에 한합니다 .*3
*1 상처 처치 및 발치 등 지급 대상 외의 수술이 있습니다 .
*2 ‘선진 의료 ’란 공적 의료보험 제도에서 규정된 평가 요양 중 후생노동 대신이 

규정한 선진 의료 (선진 의료별로 후생노동 대신이 규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한 
병원 또는 진료소 등에서 실시되는 것에 한함 )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생
노동성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또한 요양을 받은 날 현재 , 공적 의료
보험 제도의 급부 대상인 요양은 선진 의료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대상이 되는 선진 의료는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고 1건에 따른 부상에 대해 입원 중과 입원 중 이외의 양쪽 수술을 받은 경우
에는 입원 보험금 일비의 10배 금액만 지급합니다 .

治療を目的として、公的医療保険制度に基づく医科診療報酬点数表により手術料
の算定対象として列挙されている手術＊1または先進医療＊2に該当する所定の手
術を受けられた場合
▶入院保険金日額の10倍（入院中の手術）または5倍（入院中以外の手術）の額
をお支払いします。ただし、1事故について事故の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180
日以内に受けた手術1回に限ります。＊3
＊1 傷の処置や抜歯等お支払いの対象外の手術があります。
＊2 「先進医療」とは、公的医療保険制度に定められる評価療養のうち、厚生労
働大臣が定める先進医療（先進医療ごとに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施設基準に
適合する病院または診療所等において行われるものに限ります。）をいいます
（詳細については厚生労働省のホームページをご参照ください。）。なお、療養
を受けた日現在、公的医療保険制度の給付対象になっている療養は先進医療
とはみなされません（保険期間中に対象となる先進医療は変動する可能性が
あります。）。

＊3 1事故に基づくケガに対して入院中と入院中以外の両方の手術を受けた場合
には、入院保険金日額の10倍の額のみお支払いします。

ㆍ보험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부상
ㆍ보험금 수령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부상 (그분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 부분 )

ㆍ보험 대상자의 투쟁 행위 , 자살 행위 또는 범죄 행위로 발생한 부상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생긴 상처
·뇌 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인해 발생한 부상
ㆍ임신 , 출산 , 조산 또는 유산으로 발생한 부상
ㆍ외과적 수술 등의 의료 처치 (보험금이 지급되는 부상을 치료하는 경우 제외 )로 
발생한 부상

ㆍ피켈 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산악 등반 , 행글라이더 탑승 등의 위험한 운동 
등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

ㆍ오토바이ㆍ자동차 경주 선수 , 자전거 경주 선수 , 맹수 취급자 , 프로 복서 등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

ㆍ자동차 등 승용구를 이용하여 경기, 시운전, 경기장에서의 프리 주행 등을 하다
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ㆍ채찍 증후군 및 요통 등으로 의학적 타각 소견이 없는 것
 등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によって生じたケガ
・保険金の受取人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によって生じたケガ（その方が受け取
るべき金額部分）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闘争行為、自殺行為または犯罪行為によって生じたケガ
・無免許運転、酒気帯び運転をしている場合に生じたケガ
・脳疾患、疾病または心神喪失によって生じたケガ
・妊娠、出産、早産または流産によって生じたケガ
・外科的手術等の医療処置（保険金が支払われるケガを治療する場合を除きま
す。）によって生じたケガ

・ピッケル等の登山用具を使用する山岳登はん、ハンググライダー搭乗等の危険
な運動等を行っている間に生じた事故によって被ったケガ

・オートバイ・自動車競争選手、自転車競争選手、猛獣取扱者、プロボクサー等
の危険な職業に従事している間に生じた事故によって被ったケガ

・自動車等の乗用具を用いて競技、試運転、競技場でのフリー走行等を行ってい
る間に生じた事故によって被ったケガ

・むちうち症や腰痛等で、医学的他覚所見のないもの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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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의 치료를 필요로 하고 ,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통
원 (왕진 포함 )한 경우
▶통원 보험금 일비에 통원한 일수 (실제 일수 )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 사
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한 후의 통원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급 대상이 되는 ‘통원한 일수’는 사고 1건에 대해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입원 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통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
간 중 , 또 다른 부상을 입더라도 통원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통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사 등의 치료에 의해 소정의 부위의 깁스 등*1을 상
시 장착한 일수에 대해서도 "통원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1 깁스 캐스트, 깁스시네, 깁스샤를레, 부목·시네·스프린트 고정, 창외고정기, 

PTB 캐스트, PTB 브레이스, 선부목 등 및 할로베스트를 말합니다. 다만, 경추 
고정용 시네, 늑골 고정대, 연성 코르셋, 서포터 그 외 착탈이 용이한 것은 포함
하지 않습니다.

医師等の治療を必要とし、事故の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180日以内に通院（往診
を含みます。）された場合
▶通院保険金日額に通院した日数（実日数）を乗じた額をお支払いします。ただ
し、事故の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180日を経過した後の通院に対してはお支払
いできません。また、支払対象となる「通院した日数」は、1事故について90
日を限度とします。
※入院保険金と重複してはお支払いできません。また、通院保険金が支払われる
期間中、さらに別のケガをされても通院保険金は重複してはお支払いできませ
ん。
※通院しない場合であっても、医師等の治療により所定の部位にギプス等＊1を
常時装着した日数についても、「通院した日数」に含みます。
＊1 ギプス・キャスト、ギプスシーネ、ギプスシャーレ、副子・シーネ・スプリ
ント固定、創外固定器、PTBキャスト、PTBブレース、線副子等およびハロー
ベストをいいます。なお､ 頸椎固定用シーネ､ 肋骨固定帯､ 軟性コルセット､
サポーターその他着脱が容易なものを含みません｡

(주1)  보험 대상자가 재적 중인 학교의 관리 아래*1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부상*2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학교의 관리 아래란 다음에 게재한 동안을 말합니다.

①대학 등의 정규 과목 중 및 학교 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② 학교 시설(기숙사 제외) 내에 있는 동안. 단, 대학 등이 금지한 시간 또는 장소
에 있는 동안 또는 대학 등이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③학교 시설 밖에서 대학 등에 신청한 과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2  부상에는 일사 또는 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열사병, 유독 가스 또는 유독 물질로 인

한 급성 중독, 세균성 식중독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3을 포함합니다. 또한 직업병, 
테니스 어깨(어깨 관절 통증)와 같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중 하나 또는 모두
가 결여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3 세균성 식중독 등 보상 특약이 자동 설정됩니다.
（注1）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在籍する学校の管理下＊1外の急激かつ偶然な外来の事故によ

りケガ＊2をした場合に保険金をお支払いします。
＊1  学校の管理下とは、次に掲げる間をいいます。

①学校等の正課中および学校行事に参加している間
② 学校の施設（寄宿舎を除きます。）内にいる間。ただし、学校等が禁じた時間
もしくは場所にいる間または学校等が禁じた行為を行っている場合を除きます。
③学校施設外で学校等に届け出た課外活動を行っている間

＊2  ケガには、日射または熱射によって生ずる熱中症、有毒ガスまたは有毒物質に
よる急性中毒、細菌性食中毒およびウイルス性食中毒＊3を含みます。なお、
職業病、テニス肩のような急激性、偶然性、外来性のいずれかまたはすべてを
欠くケースについては、保険金お支払いの対象となり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
い。

＊3 細菌性食中毒等補償特約が自動セットされます。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경우
保険金をお支払いする主な場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保険金をお支払いしない主な場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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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상이 되는 분이 병이나 상처에 의해 보험 기간중에 국내에서 입원 또는 통
원을 개시했을 경우
▶보험 대상자가 부담한 일부 부담금*1을 지급합니다 . 단 ,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
(의학상 중요한 관계가 있는 질병이나 부상 포함 )에 따른 입원*2 또는 통원*3
에 대해 입원 또는 통원을 개시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6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입원 또는 통원으로 부담한 금액에 한합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이른바 원외 약국 )에서 지불한 약값도 지급 대상입
니다 .
※다른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
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보험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보상 내용이 같은 보험계약을 별도로 계약하신 경
우에는 보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입할 때는 보상 내용을 충분히 확
인해 주십시오 .
※다음 중 하나의 급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험 대상자가 부담한 금액
에서 차감합니다 .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고액 요양비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부 부담금을 지급한 보험 
대상자에 대해 그 지급한 일부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
야 하는 급부 (이른바 ‘부가 급부 ’*4)
●보험 대상자가 부담한 일부 부담금에 대해 제3자를 통해 지급된 손해배상금
●보험 대상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된 그 밖의 급부 (다른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에 따라 지급된 치료 비용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 제외 )

*1 공적 의료보험 제도상의 일부 부담금 , 일부 부담금에 상당하는 비용 , 입원 시의 
식사 요양 또는 생활 요양에 든 비용 중 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또는 생활 요양 
표준 부담액을 말합니다 . 사후에 환부금이 발생할 경우등 시, 자기 부담액에서 
공제합니다.

*2 퇴원 후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재입원한 경우
에는 재입원은 이전의 입원과 다른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통원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재통원한 
경우에는 이후의 통원은 이전의 통원과 다른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부가 급부란 건강 보험 조합 , 각종 공제조합 등이 그 규약 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일부 부담금을 지불한 자에게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추가 급부
를 말합니다 .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病気やケガによって保険期間中に国内で入院または通院を
開始した場合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負担した一部負担金＊1をお支払いします。ただし、同
一の病気やケガ（医学上重要な関係がある病気やケガを含みます。）による入院
＊2または通院＊3について、入院または通院を開始した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
60日を経過した日の属する月の末日までの入院または通院により負担した額に
限ります。
※医師の処方箋に基づき、薬局（いわゆる院外薬局）で支払った薬代についても
お支払いの対象となります。
※他の保険契約または共済契約から保険金または共済金が支払われた場合には、
保険金が差し引かれることがあります。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またはそのご家族が、補償内容が同様の保険契約を他にご
契約されているときには、補償が重複することがあります。ご加入にあたって
は補償内容を十分ご確認ください。
※次のいずれかの給付等がある場合は、その額を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負担した
額から差し引くものとします。
●公的医療保険制度を定める法令により支払われるべき高額療養費
●公的医療保険制度を定める法令の規定により、一部負担金を支払った保険の
対象となる方に対して、その支払った一部負担金に相当する額の範囲内で行
われるべき給付（いわゆる「附加給付」＊4）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負担した一部負担金について第三者により支払われた
損害賠償金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被った損害を補てんするために行われたその他の給付
（他の保険契約または共済契約により支払われた治療費用保険金に相当する保
険金を除きます。）

＊1 公的医療保険制度における一部負担金、一部負担金に相当する費用、入院時
の食事療養または生活療養に要した費用のうち食事療養標準負担額または生
活療養標準負担額をいいます。事後に還付金が発生する場合等は自己負担額
から控除します。

＊2 退院後、その日を含めて180日を経過した日の翌日以降に再入院した場合は、
再入院は前の入院と異なるものとみなします。

＊3 通院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180日を経過した日の翌日以降に再度通院した場
合は、後の通院は前の通院と異なるものとみなします。

＊4 附加給付とは健康保険組合、各種共済組合等がその規約等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一部負担金を支払った者に対し、その額の範囲内で支給する上乗せ給
付をいいます。

·지진·분화 또는 이것에 의한 쓰나미에 의해 발생한 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
ㆍ보험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또
는 통원

ㆍ보험금 수령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또는 통원(그분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 부분)

ㆍ보험 대상자의 투쟁 행위, 자살 행위 또는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또는 통원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보험 대상자가 입은 정신 장애, 지적 장애,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의 
정신 장애 * 1을 원인으로 생긴 입원 또는 통원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위험 드래그, 신나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
상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ㆍ선천성 질환 *2 에 의한 입원 또는 통원
ㆍ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그러나 「요양의 급부」등의 지급 대상
이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ㆍ치핵, 항문 열창 또는 치루에 따른 입원 또는 통원
ㆍ피켈 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산악 등반, 행글라이더 탑승 등의 위험한 운동 
등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에 따른 입원 또는 통원

ㆍ자동차 등 승용구를 이용하여 경기, 시운전, 경기장에서 프리 주행 등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한 경우

ㆍ치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통원
ㆍ채찍 증후군 및 요통 등으로 의학적 타각 소견이 없는 것에 따른 입원 또는 통원
·이 계약이 지속 되어온 최초 보험 계약 (초 년도 계약이라고합니다.)의 보험 임
계 시점에서 이미 앓고있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3등

 등
*1 헤이세이 27년 2월 13일  총무성 고시 제35호에 정해 진 분류 항목 중 의 분

류 번호  F00  부터  F99에 규정 된 내용에 준거합니다.
*2 헤이세이 27년 2월 13일  총무성 고시 제35호에 정해 진 분류 항목 중 의 분

류 번호  Q00부터  Q99에 규정 된 내용에 준거합니다.
*3 초년도 계약의 보험 첫 시작시기 시점에서 이미 걸린 질병이나 부상도 초년도 

계약의 보험 첫날로부터 1년(보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2
년)이 경과한 후에 개시한 입원 또는 통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地震・噴火またはこれらによる津波によって生じた病気による入院または通院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によって生じた病気やケガによる
入院または通院
・保険金の受取人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によって生じた病気やケガによる入院
または通院（その方が受け取るべき金額部分）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闘争行為、自殺行為または犯罪行為によって生じた病気
やケガによる入院または通院
・無免許運転、酒気帯び運転をしている場合に生じた病気やケガによる入院また
は通院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被った精神病性障害、知的障害、人格障害、アルコール
依存および薬物依存等の精神障害＊1を原因として生じた入院または通院
・麻薬、大麻、あへん、覚せい剤、危険ドラッグ、シンナー等の使用によって生
じた病気やケガによる入院または通院
・先天性疾患＊2による入院または通院
・妊娠または出産による入院または通院。ただし、「療養の給付」等の支払の対象
となる場合は、この規定は適用しません。
・痔核、裂肛または痔瘻による入院または通院
・ピッケル等の登山用具を使用する山岳登はん、ハンググライダー搭乗等の危険
な運動等を行っている間に生じた事故によって被ったケガによる入院または通
院
・自動車等の乗用具を用いて競技、試運転、競技場でのフリー走行等を行ってい
る間に生じた事故によって被ったケガによる入院または通院
・歯科疾病の治療のための通院
・むちうち症や腰痛等で、医学的他覚所見のないものによる入院または通院
・この契約が継続されてきた最初の保険契約（初年度契約といいます。）の保険始
期時点で、既に被っている病気やケガによる入院または通院＊3
 等
＊1 平成27年2月13日総務省告示第35号に定められた分類項目中の分類番号

F00からF99に規定された内容に準拠します。
＊2 平成27年2月13日総務省告示第35号に定められた分類項目中の分類番号

Q00からQ99に規定された内容に準拠します。
＊3 初年度契約の保険始期時点で、既に被っている病気やケガについても、初年

度契約の保険始期日から1年（保険期間が1年を超えるご契約の場合は、2年
となります。）を経過した後に開始した入院または通院については、保険金の
お支払いの対象とします。

(주2)  입원 제반 비용 보험금 및 선진 의료 비용 보험금 비담보 특약(의료 비용 보상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注2）  入院諸費用保険金および先進医療費用保険金不担保特約（医療費用補償用）がセットされています。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경우
保険金をお支払いする主な場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保険金をお支払いしない主な場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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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에서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
(정보기기 등에 기록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1을 파손시켜 법률상 손해 배상 책
임을 부담할 경우
●보험 대상이 되는 학생 본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학생 본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개인 배상 책임 보험 대
상자인 학생 본인의 친권자 , 그 외의 법정의 감독 의무자 및 대리 감독 의무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의 대상이 되는 학생 본인이 거주에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로 인한 우연한 사고
※학생 본인이 거주에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
고에 관하여, 개인 배상 책임의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의 
친권자, 그 외의 법정의 감독 의무자 및 대리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도 포함합니다(대리감독의무자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에 관한 사고에 한합니다.).
▶1 사고에 대해 보험금액*2 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국내에서의 사고(소송이 해외의 법원에 제기된 경우 등을 제외합니다.)에 한해 
도쿄해상 일동자 간의 합의 섭의는 기본적으로 도쿄해상 일동가 실시합니다.

※도쿄해상 일동와의 직접절충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나 보험
의 대상이 되는 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는,  도쿄해상 일동는 
상대방과의 합의 교섭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다른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
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기재하고 있는 보험금 이외에 사고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보상 내용이 같은　보험 계약을 별도로  계약하였
을  경우에는 보상이 중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시에는 보상 내용을 충분
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보험 대상이 되는 분이 국내에서 수탁한 재물(수탁품)이 국내외에서의 주택내

에 보관 또는 일시적으로 주택외에서 관리되고 있는 동안에 손해 · 도취됨에 
의해, 수탁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을 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액(손해배상 책임의 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
불합니다. 단 손해액은 시가액*3을 한도로 합니다. (수탁품에 관련된 배상 책
임 보상 조항)
또한 다음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골프 카트 포함.)·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선박 등·서핑보드, 
라디콘 모형·드론·휴대폰, 스마트폰,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 등·콘택트 
렌즈, 안경 등·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 등·신용카드 및 원고, 설계도, 장부 
등·상품·제품 및 설비·집기·동물, 식물 등의 생물·승차권, 통화 등·
귀금속, 보석, 미술품 등　

등
*2 정보기기 등에 기록된 정보의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500만 

엔이 지불 한도액이 됩니다 .
*3 같은 것을 새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에서 사용에 의한 소모분을 공제해 계

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国内外において以下のような事故により、他人にケガ等をさせたり、他人の財物
（情報機器等に記録された情報を含みます。）＊1を壊して法律上の損害賠償責任
を負う場合
●保険の対象となる学生本人の日常生活に起因する偶然な事故
※学生本人の日常生活に起因する偶然な事故に関し、個人賠償責任の保険の対象
となる方については、学生本人の親権者、その他の法定の監督義務者および代
理監督義務者が賠償責任を負った場合も含みます。
●保険の対象となる学生本人が居住に使用する住宅の所有、使用または管理に起
因する偶然な事故
※学生本人が居住に使用する住宅の所有・使用・管理に起因する偶然な事故に関し、
個人賠償責任の保険の対象となる方については学生本人の親権者、その他の法
定の監督義務者および代理監督義務者が賠償責任を負った場合も含みます（代
理監督義務者については、学生本人に関する事故に限ります。）。

▶ 1 事故について保険金額＊2を限度に保険金をお支払いします。
※国内での事故（訴訟が国外の裁判所に提起された場合等を除きます。）に限り、
示談交渉は原則として東京海上日動が行います。

ㆍ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수탁품과 관련된 배상책임 보상 조항은 그 동거 친족
도 포함) 등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ㆍ지진ㆍ분화 또는 이에 따른 해일로 발생한 손해
ㆍ직무(아르바이트 및 인턴쉽 제외) 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업무상
의 손해배상책임*1)에 따라 보험 대상자가 입는 손해

ㆍ보험 대상자 및 그 동거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험 대상자가 입는 
손해

ㆍ제3자 간의 특별한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험 대상자가 입
는 손해

·보험 대상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이 손상된 경우,  해당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험 대상자가 입는 손해
(수탁품과 관련된 배상책임 보상 조항은 지급 대상)

ㆍ심신 상실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험 대상자가 입는 손해
ㆍ항공기, 선박, 차량*2*3 또는 총기(공기총 제외)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험 대상자가 입는 손해
<수탁품과 관련된 배상책임 보상 조항만 해당>
ㆍ수탁품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수탁품의 손괴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보험 대상자가 입는 손해

ㆍ수탁품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사실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책임(수익 감소 등)에 
따라 보험 대상자가 입는 손해

ㆍ보험 대상자의 투쟁 행위, 자살 행위 또는 범죄 행위에 따른 손해
ㆍ무면허 운전, 마약 등을 사용한 운전, 음주 운전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

ㆍ압류, 수용,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는 손해
ㆍ수탁품이 통상 가진 성질이나 성능이 결여된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
·자연적인 소모 또는 악화, 변색, 녹, 곰팡이, 균열, 충해 등에 따른 손해
ㆍ스친 흠집, 긁힌 흠집, 도료 벗겨짐 등의 단순한 외관상의 손상으로 그 보험 대
상이 가진 기능의 상실 또는 저하를 동반하지 않는 손해

ㆍ수탁품에 대한 가공 및 수리ㆍ점검 등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적인 졸렬함에 
기인하는 손해

ㆍ전기적 또는 기계적 사고에 기인하는 손해
ㆍ수탁품의 유실 또는 분실(유실 또는 분실 후의 도난 포함)에 기인하는 손해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바람, 비, 눈, 우박, 모래 먼지 등의 침입, 스며듦 또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
*1 보험 대상자가 골프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 이외의 경우 , 골

프 연습 , 경기 또는 지도*4 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합니
다 .

*2 골프장 구내의 골프 카트를 제외합니다만 , 운전하는 골프 카트 자체의 손괴 등
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3 수탁품과 관련된 배상책임 보상 조항은 차량의 소유 ,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
는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험 대상자가 입는 손해는 지급 대상입니다 .

*4 골프 연습 , 경기 또는 지도에 부속하여 골프장 , 골프 연습장 부지 내에서 통상 
실시되는 탈의 , 휴식 , 식사 또는 입욕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

・ご契約者または保険の対象となる方（受託品に係る賠償責任補償条項について
は、その同居の親族も含みます。）等の故意によって生じた損害
・地震・噴火またはこれらによる津波によって生じた損害
・職務（アルバイトおよびインターンシップを除きます。）の遂行に直接起因する
損害賠償責任（仕事上の損害賠償責任＊1）によって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被る
損害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およびその同居の親族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によって保険
の対象となる方が被る損害
・第三者との間の特別な約定により加重された損害賠償責任によって保険の対象
となる方が被る損害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所有､ 使用または管理する財物の損壊について､ その財物に
ついて正当な権利を有する者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によって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
被る損害（受託品に係る賠償責任補償条項についてはお支払いの対象となります。）
・心神喪失に起因する損害賠償責任によって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被る損害
・航空機、船舶、車両＊2＊3または銃器（空気銃を除きます。）の所有、使用ま
たは管理に起因する損害賠償責任によって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被る損害

※東京海上日動との直接折衝について相手方の同意が得られない場合や保険の対
象となる方に損害賠償責任がない場合等には、相手方との示談交渉はできませ
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
※他の保険契約または共済契約から保険金または共済金が支払われた場合には、
保険金が差し引かれることがあります。
※記載している保険金以外に事故時に発生する様々な費用について保険金をお支
払いする場合があります。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またはそのご家族が、補償内容が同様の保険契約を他にご
契約されているときには、補償が重複することがあります。ご加入にあたって
は補償内容を十分ご確認ください。

＊1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国内で受託した財物（受託品）が、国内外での住宅内
に保管または一時的に住宅外で管理されている間に損壊・盗取されたことに
より、受託品について正当な権利を有する方に対して法律上の損害賠償責任
を負う場合についても、損害額（損害賠償責任の額）について保険金をお支
払いします。ただし、損害額は時価額＊3を限度とします。（受託品に係る賠
償責任補償条項）
なお、以下のものは補償の対象となりません。
・自動車（ゴルフ・カートを含みます。）・原動機付自転車　・自転車、船舶
等　・サーフボード、ラジコン模型　・ドローン　・携帯電話、スマートフォン、
モバイルWi-Fiルーター等　・コンタクトレンズ、眼鏡等　・手形その他の
有価証券等　・クレジットカードや稿本、設計書、帳簿等　・商品・製品や
設備・什器（じゅうき）　・動物、植物等の生物　・乗車券、通貨等　・貴金
属、宝石、美術品等

 等
＊2 情報機器等に記録された情報の損壊に起因する損害賠償責任については、
500万円が支払限度額となります。

＊3 同じものを新たに購入するのに必要な金額から使用による消耗分を控除して
算出した金額をいいます。

＜受託品に係る賠償責任補償条項のみ＞
・受託品が委託者に引き渡された後に発見された受託品の損壊に起因する損害賠
償責任によって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被る損害
・受託品を使用不能にしたことに起因する損害賠償責任（収益減少等）によって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被る損害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闘争行為、自殺行為または犯罪行為による損害
・無免許運転、麻薬等を使用しての運転、酒気帯び運転をしている間に生じた事
故による損害
・差押え、収用、没収、破壊等国または公共団体の公権力の行使に起因する損害
・受託品が通常有する性質や性能を欠いていることに起因して生じた損害
・自然の消耗または劣化､ 変色､ さび､ かび､ ひび割れ､ 虫食い等による損害
・すり傷、かき傷、塗料の剥がれ落ち等の単なる外観上の損傷や汚損であってそ
の保険の対象が有する機能の喪失または低下を伴わない損害
・受託品に対する加工や修理・点検等の作業上の過失または技術の拙劣に起因す
る損害
・電気的または機械的事故に起因する損害
・受託品の置き忘れまたは紛失（置き忘れまたは紛失後の盗難を含みます。）に起
因する損害
・詐欺または横領に起因して生じた損害
・風、雨、雪、雹（ひょう）、砂塵（さじん）等の吹き込みや浸み込みまたは漏入
により生じた損害

 等
＊1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ゴルフの競技または指導を職業としている方以外の場

合、ゴルフの練習、競技または指導＊4中に生じた事故による損害賠償責任
は除きます。

＊2 ゴルフ場構内におけるゴルフ・カートを除きますが、運転するゴルフ・カー
ト自体の損壊等は、補償の対象となりません。

＊3 受託品に係る賠償責任補償条項については車両の所有、使用または管理に起
因する損害賠償責任によって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被る損害は、お支払いの
対象となります。

＊4 ゴルフの練習、競技または指導に付随してゴルフ場、ゴルフ練習場敷地内で
通常行われる更衣、休憩、食事または入浴等の行為を含みます。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경우
保険金をお支払いする主な場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保険金をお支払いしない主な場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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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 및 
그 친족 등이 수색 구조비용이나 현지로 가기 위한 교통비·숙박료, 시신을 자택
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보험 대상이 되는 분이 탑승하고 있는 항공기·선박이 행방 불명이 되였거나 또
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분이 조난했을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보험 대상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긴급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요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공적 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보험 대상자의 거주에 사용되는 주택 밖에서 입은 부상 또는 열사병으로 보험 
대상자가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지속적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에 의해 사망, 또는 보험기간중에 발병해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3일 이상입
원하였을 때(단, 책임 기간중에 입원을 개시하고 있던 경우에 한합니다.또한 질
병에 정상 분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
▶사고 1건에 대해 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른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
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보험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보상 내용이 같은 보험계약을 별도로 계약하신 경
우에는 보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입할 때는 보상 내용을 충분히 확
인해 주십시오 .

国内外において保険期間中に生じた以下のような事由により、保険の対象となる
方またはその親族等が捜索救助費用や現地へ赴くための交通費・宿泊料、遺体を
自宅へ移送するための移送費用等を負担した場合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搭乗している航空機・船舶が行方不明になったまたは保
険の対象となる方が遭難した場合
●急激かつ偶然な外来の事故により、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生死が確認できない
場合または緊急の捜索・救助活動を要する状態になったことが公的機関により
確認された場合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居住に使用される住宅外において被ったケガまたは熱中
症のため、保険の対象となる方が事故の日からその日を含めて180日以内に死
亡または継続して3日以上入院した場合
●疾病により死亡、または保険期間中に発病し疾病のため継続して3日以上入院
されたとき（ただし、責任期間中に入院を開始していた場合に限ります。また、
疾病に正常分娩は含みません。）
 等
▶1事故について保険金額を限度に保険金をお支払いします。
※他の保険契約または共済契約から保険金または共済金が支払われた場合には、
保険金が差し引かれることがあります。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またはそのご家族が、補償内容が同様の保険契約を他にご
契約されているときには、補償が重複することがあります。ご加入にあたって
は補償内容を十分ご確認ください。

ㆍ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ㆍ보험금 수령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그분이 수령해야 하는 
금액 부분 )

ㆍ지진ㆍ분화 또는 이에 따른 해일로 발생한 손해
ㆍ보험 대상자의 투쟁 행위 , 자살 행위 또는 범죄 행위로 발생한 손해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임신, 출산, 조산 또는 유산에 의해 발생한 손해
·외과적 수술 등의 의료 처치(보험금이 지급되는 부상 또는 열사병을 치료하는 
경우 제외)로 발생한 손해

ㆍ피켈 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산악 등반 , 행글라이더 탑승 등의 위험한 운동 
등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

ㆍ채찍 증후군 및 요통 등으로 의학적 타각 소견이 없는 것으로 인한 손해
ㆍ이 계약이 지속하여 온 최초의 보험 계약(초 연도 계약이라고 합니다.)의 보험
개시 시점에서 이미 걸린 병으로 인한 입원*1

 등
*1 초 연도계약의 보험개시 시점에서, 이미 걸린 병에 관해서도, 초 연도계약의 보

험개시일로부터 1년(보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에는 2년으로 
됩니다.)을 지난 후에 시작한 입원에 관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됩니다.

・ご契約者または保険の対象となる方等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によって生じた
損害

・保険金の受取人の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によって生じた損害（その方が受け取
るべき金額部分）

・地震・噴火またはこれらによる津波によって生じた損害
・保険の対象となる方の闘争行為、自殺行為または犯罪行為によって生じた損害
・無免許運転、酒気帯び運転をしている場合に生じた事故によって生じた損害
・妊娠、出産、早産または流産によって生じた傷害
・外科的手術等の医療処置（保険金が支払われるケガまたは熱中症を治療する場
合を除きます。）によって生じた傷害

・ピッケル等の登山用具を使用する山岳登はん、ハンググライダー搭乗等の危険
な運動等を行っている間に生じた事故によって生じた損害

・むちうち症や腰痛等で、医学的他覚所見のないものによる損害
・この契約が継続されてきた最初の保険契約（初年度契約といいます。）の保険始
期時点で、既に被っている病気による入院＊1

 等
＊1 初年度契約の保険始期時点で、既に被っている病気についても、初年度契約

の保険始期日から１年（保険期間が１年を超えるご契約の場合は、２年とな
ります。）を経過した後に開始した入院については、保険金のお支払いの対象
とします。

이 팸플릿은 종합생활보험(어린이 종합 보상)의 개요를 소개한 것입니다. 가입할 때는 반드시 ‘중요 사항 설명서’를 잘 읽어 주십시오. 문의 사항 등이있는 
경우에는 팜플렛 등 기재된 문의처까지 연락해주십시오.
このパンフレットは総合生活保険（こども総合補償）の概要をご紹介したものです。ご加入にあたっては、必ず「重要事項説明書」をよくお読みください。
ご不明な点等がある場合には、パンフレット等記載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